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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화학, 비위생 파스제품 긴급회수
식약청,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령 … 해당제품 130만개 폐기

대일화학이 제조한 <대일파스>와 <네오파스이>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없이 파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기업이 즉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화학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허가된 곳이 아닌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

들었고 2002년 11월 <네오파스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나 2004년 1월29일 이후 다시 56만개를 허가 없

이 제조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대일화학이 판매 후 보관중인 해당제품 약 130만개를 봉함․봉인했다.

대일화학은 또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제조관리자(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

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

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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